
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

현 행 개 정 (안) 개정사유

제20조의3(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의 제1전공 이수)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은 자연계

열과 인문계열의 구분 없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학과

는 선택 대상에서 제외한다. 

    1. 보건의료 계열 : 의학과, 간호학과, 약학과

    2. 예체능 : 스포츠레저학과 

    3. 교육부 승인 첨단학과 : 첨단신소재공학과, 미래모빌리티공학과, 지능형반  

   도체공학과 

    4. 정원외 전담학과 : 융합시스템공학과, 글로벌경영학과, 국제경영학과

제20조의3(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의 제1전공 이수)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은 자연계

열과 인문계열의 구분 없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학과

는 선택 대상에서 제외한다. 

    1. 보건의료 계열 : 의학과, 간호학과, 약학과

    2. 예체능 : 스포츠레저학과 

    3. <삭제  2026.06.05.>

    4. 정원외 전담학과 : 융합시스템공학과, 글로벌경영학과, 국제경영학과

  

- 교육부 승인 첨단학과를 

자유전공학부 학생의 전공

선택 가능 범위에 포함

<신 설>
부   칙 <기획팀- 792호 : 2026.06.0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공선택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3은 202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전공선택에 관한 기존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) 2026학년도 이전에 입학

한 자유전공학부 재학생(휴학생 포함)의 전공선택에 대해서는 제20조의3 개정 

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- 부칙 신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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